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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림 청
주 의 요 구

제 목 사방시설 사후관리 소홀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

내 용

「사방사업법」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에 따르면 준

공 후 4년이 지난 야계사방사업의 사방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

하여야 하고

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‘사방시설의 유지관

리 매뉴얼(2014.12.22. 제정)’에 사방시설의 정기점검은 매년 6.30까지 1회 이상 실

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다만 사방시설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내

의 사방시설은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나,

아래【표】“사방시설의 점검결과 등급판정”과 같이 전년도 평가등급이 B등

급 및 C등급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시하여야 한다.

등 급 점검결과

A등급
(손상없음)

사방시설의 변형·손상 등이 없는 양호한 상태의 시설로서 안전진단을 시행하지 않아도
무방한 상태

B등급
(관찰필요)

사방시설에 약간의 손상·결함 등이 있으나, 안전진단을 시행하지 않아도 무방한 시설로서
지속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상태

C등급
(안전진단 필요)

사방시설에 누수·균열 및 파손 등의 심각한 구조결함이 발생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한
상태

[표] 사방시설의 점검결과 등급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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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사방시설 준공 후 4년이 경과한 사방시설의 경우 년 1회 이상 정

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,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내의 사방시설지의 경우도

전년도에 B등급 또는 C등급을 받았을 경우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,

사방시설의 침하, 붕괴, 파손 및 균열 등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사방시설에

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사방시설의 기능을 유지하

기 위해 보완, 개량, 철거 및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그런데도,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산00구 소재 ○○댐 등 15개 시·군 총 66

개소의 사방댐의 경우 2015년도 사방시설 정기점검 결과가 B등급 또는 C등급을

받았는데도, 2016년도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방시설 사후관리를 소

홀히 하고 있다.

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

「사방사업법」제15조에 따라 사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미실시 등 사방시설 사

후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고,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
